
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

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

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

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,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

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.<BR>(대법원 1994.04.26. 선고 93누13360 판결)<BR>


